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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정

2018 - 1007  신문윤리강령 위반

경향신문       발행인  이  동  현

주 문

  경향신문 2017년 12월 1일자 15면「인종청소 재판 중/희대의 ‘독약 자살’/인생 

유전 드라마」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처한다.

이 유

  1. 경향신문은 위 적시 사진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.

 

  경향신문의 위 사진은 지난해 11월 29일(현지시간)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

국제유고전범재판소(ICTY) 항소심에서 피고인인 전 크로아티아군 사령관 슬로보

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유고전범재판소에서 보스니아 전쟁 당시 전범 혐의로 재

판을 받던 슬로보단 프랄략 전 크로아티아계 사령관이 29일(현지시간) 판결을 

거부하며 병에 든 독을 마시고 있다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헤이그 | EPA연합뉴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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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 프랄략(72)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이에 항의하며 병에 든 독약을 꺼내 들이

키는 장면을 담은 것이다.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. 

  외신 사진이라 하더라도 독극물을 들이마시며 자살을 기도하는 장면의 사진을 

쓴 것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.

  이러한 보도는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

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「보도준칙」④(선정보도의 금지), 제7조「범죄보도

와 인권존중」④(자살보도의 신중)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 7)  

○ 적용 조항  

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「보도준칙」④(선정보도의 금지) 기자는 성범죄, 폭력 등 기타 위법

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

해서는 안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된다. 

  제7조「범죄보도와 인권존중」④(자살보도의 신중)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

여 신중해야 한다. 자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해

서는 안된다. 특히 표제에는 ‘자살’이라는 표현을 삼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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